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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작은도서  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 의 양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 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 의 연 과 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 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 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 법｣에 나타난 작은도서 의 법  지 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  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 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 황, 상  법령, 정의, 시설  장서 

기 , 운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 어 분석하 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  련 법제도의 당면 

과제를 시설  자료 기 , 운  인력, 지원  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related to small libraries by analyzing laws and municipal 

ordinances.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s 

of small libraries and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libraries as a social m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braries Act, the legal status of small libraries are argued and other 

related regulation are also discussed. 114 municipal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small 

libraries are analyzed into five categories including general conditions, related laws, definitions, 

facilities, and workforce. As a result,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legal issues on small libraries 

are provided in the three different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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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작은도서 이 증하고 있다. 문화체육

부 도서 박물 정책기획단(2013, ii)의 ｢2012

년 국 작은도서  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에 따르면, 법  기 을 충족하여 정상 운 되

고 있는 작은도서 은 3,951 에 달한다. 2010

년 3,349 으로 집계되었던 것에서 2년 만에 

602 이 늘어난 것이다. 폭발  증가 추세다. 법

령도 이를 뒷받침하 다. 2009년 ｢도서 법｣에 

작은도서  련 규정이 등장한 이후, 2012년 

｢작은도서 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단 

9건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  련 조례

는 2014년 7월 재 105건으로 증가하 다. 가

히 작은도서 의 성시 다.

하지만 작은도서 의 성장이 마냥 반가운 일

만은 아니다. 작은도서 의 양  확장은 작은

도서 의 질  하라는 부정  측면을 동반했

다는 지 을 받고 있다(김재철 2013, 13). 정부

의 재정 지원으로 인한 단기간의 양  팽창이 

질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다수의 작은

도서 이 도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

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이다. 2013

년 9월, 작은도서 에 학습센터를 설치, 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작은도서 진흥법｣ 일

부개정안이 발의되어 도서 계의 큰 논란을 일

으킨 바 있다.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당

수 작은도서 의 실과, 작은도서 을 이 의 

문고 는 공부방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복합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도서

의 화려한 양  성장 뒤에는 산 한 문제들

이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도서 의 양  팽창과 그

에 따르는 문제들을 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다음에서 본 연구는 작은도

서 의 연 과 황,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

서 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고, 작은도서 과 

련된 다수의 조례와 규정 등을 포함한 114건의 

자치법규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 의 발 을 

한 법제도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1994년 황해문화  9월호에 실렸던 천경배

의 ｢인천에 ‘작은도서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

니다｣, 1995년 월간 말 에 소개된 작은도서  

국 의회 련 기사 등 1990년  반부터 

지면에 나타난 작은도서 에 한 기 논의들

은 학술  역보다는 당시 장의 소리를 담

아내었던 다양한 정기간행물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후 2000년  반을 기 으로 본격화된 작

은도서 에 한 학술  논의는 황  사례

분석 기반의 연구로부터, 작은도서  련 정

책을 다룬 연구,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작은도

서 을 근한 연구, 력 네트워크의 에

서 작은도서 을 다룬 연구, 작은도서  련 

조례를 분석한 연구 등 다양한 측면으로 개

되었다. 

작은도서  련 연구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역은 황  사례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다. 기 연구성과로는 

국의 문고 황을 살피고 작은도서  조성사업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정 태(2006)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 역의 후속 연구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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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활발히 개되어, 라북도 지역 작은도서

의 황을 검하고 발 방안을 제시한 김홍

렬(2010b), 경남지역 작은도서  활성화를 

한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한상우, 오

석(2011), 경기도 지역 작은도서  108곳을 

상으로 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

지표 개선안을 제시한 안인자 외(2011), 국 

작은도서 에 한 통계자료 산출을 목 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차성종 

외(2012), 등 , 유형, 이용 상별로 22곳의 작

은도서 을 선정하여 운 실태를 조사하고, 운

담당자 면담을 실시한 조미아 외(2013), 안양

시 소재 63개 작은도서 의 황을 분석하고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한 강 인 외(2013) 등의 연구

들로 이어졌다. 

유사한 맥락에서 작은도서  련 정책에 

을 둔 연구성과로는 2007년, 2008년 연이은 

김 석의 연구 등이 있다. 김 석은 ‘우리나라

의 효율 인 공공도서  확충 방안 연구’(2007)

와 ‘재건축 아 트 단지 내 작은 도서  건립 방

안에 한 연구’(2008)를 통해 시 한 공공도서

 확충 방안의 하나로 작은 공공도서  건립 

 운  정책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작은도서 의 조  더 구체 인 측면을 다룬 

연구성과로는 서울시 소재 142 을 상으로 

작은도서  문화 로그램의 황을 살핀 양병훈

(2012), 작은도서 의 장서 개발, 운 , 평가 등

을 논한 박 애, 이재윤(2010)과 장덕 (2011) 

등의 연구 등이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 

산하 구립 공공도서  소속 작은도서 의 상호

차서비스를 다룬 정다솜, 이은진(2013)의 연

구가 있다. 그 외 용인시 지역 작은도서 들에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작은도서 의 지역공동

체 형성에 한 기여를 연구한 양 균(2012)의 

연구가 있다.

사회운동으로의 작은도서 을 다룬 연구로

는 이진우(2006)의 ‘작은도서  설립운동의 실

체와 공공도서 의 련성’ 연구, 마산지역 작

은도서 에 한 연구를 통해 시 에 따른 작은

도서 의 역할 변화 과정을 논하고 작은도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양재한(2008)의 연구, 

역시를 심으로 작은도서  운동의 단

계와 발  방안을 논한 박미라, 이응 (2010)의 

연구 등이 있다.

력네트워크의 에서 작은도서 을 다룬 

연구성과로는 공공도서  력네트워크의 한 구

성요소로서 작은도서 을 논한 조윤희(2010)의 

연구와 작은도서  력네트워크의 구조  특성

을 다룬 이정호(2013)의 연구 등이 있다. 

작은도서  련 법제도에 한 연구로는 

부분 조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작은도서

의 설치와 운 을 지원하는 조례의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김홍렬(2010a), 

련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 의 시설규정과 

운 방식을 분석하여 효과 인 운 방안을 제

시한 유양근, 박송이(2010), 련 조례 분석을 

기반으로 작은도서  지원형태를 유형화하고 지

원방법을 제안한 이승원(2011) 등의 연구가 그

것이다. 

그 외 디자인 측면에서 작은도서 의 공간 특

성을 살핀 조은길 외(2010), 작은도서  운 자

를 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김홍렬(2011), 기부  유

치를 통한 작은도서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노동조, 박경숙(2013) 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에서 다수의 작은도서  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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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작은도서 의 운  황에 한 실증  연

구를 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련 법령 분석을 기반으

로 하 던 연구들 역시 작은도서 의 운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었

다. 한, 2010년 김홍렬과 유양근, 박양이의 연

구가 각각 25건과 14건, 2011년 이승원의 연구

가 46건의 조례를 연구 상으로 했던 것에 비

하여, 2014년 7월 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

해 검색되는 작은도서  련 자치법규는 조례 

105건을 포함해 114건으로 작은도서  련 법

제도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운동의 에서 작은도서 의 연 과 성격을 

논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을 반 한 법령과 

조례를 정의, 시설, 장서, 인력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하 다는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의

의를 찾고자 한다.

3. 작은도서 의 연 과 성격

3.1 연

‘작은도서 ’의 정체성에 한 이해는 그 연

에 한 이해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는 작은도서 의 연원을 마을문고로부터 

찾고 있다. 1960년 와 1970년  엄 섭을 

심으로 개되었던 마을문고운동이 1980년  

새마을운동 앙본부 주도의 제 활동으로 변

질되고,1) 농 공동체의 붕괴에 따라 속히 쇠

락한다. 이에 문고운동의 쇠퇴에 한 반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문고와의 차별성을 모색했던 

안운동의 하나가 작은도서 이다. 시민단체

를 비롯한 민간의 자발  참여운동으로 설립한 

문고가 작은도서 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양재한 2008, 28). 안찬수(2006)는 작은도서

을 기존 마을문고의 부실함에 한 이용자들

의 부정  평가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

하고자 하는 운동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용어

로 정의하 으며, 정 태(2006, 222)는 “마을문

고운동의 주도  계몽운동을 주민 자치  지

역문화운동으로 개발”하 다는 을 작은도서

운동의 차별성으로 주목한 바 있다. 

마을문고와 작은도서 은 각각의 운 방식

과 조직체계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임과 동

시에, 시  변화에 따른 도서문화시설 발 의 

맥락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자가 앙집권  수직구조를 가진 주도 운동

이었던 반면, 후자는 수평 이고 자발  운동

의 개념이라는 명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가 후자의 출발 인 동시에, 후자가 자의 

시  변화에 따른 발 된 개념이라는 유사성

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마을문고의 조직  자산을 새마을문고

가 물려받았다면, 작은도서 은 마을공동체 기

반의 독서문화운동이라는 시민 운동  지향을 

계승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작은도

서 이 이어받고 있는 것이 마을문고의 것만은 

아니다. 1970년  말 도시형 지식공동체를 지

 1) 이용남(2002, 102-103)은 마을문고운동의 확장성 제고와 지속  재정난의 타개를 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

부처가 문교부에서 내무부로 이 되었으며, 마을문고가 새마을운동 체제에 흡수, 통합되는 진제로 작용하 다

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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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며 부산을 시작으로 마산, 주, 서울 등으

로 속히 확산되었던 양서 동조합운동, 1980

년  당시 민 운동의 일환으로 개되었던 노

동도서원, 주민도서원 등의 소규모 도서 운동, 

그리고 1990년  이후 개된 다양한 어린이도

서  운동은 오늘의 작은도서 이 있게 한  

다른 동력이 되었다(이용재 2007, 13-16). 

2000년  이후 작은도서 의 속한 성장은 

어린이작은도서 운동으로부터 견인된다. 어

린이도서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설립한 어린이

도서 들과 에스콰이어재단이 후원한 인표어

린이도서  등이 민간 역의 역량으로 성장한 

표  사례다. 더 나아가 ‘기 의 도서 ’과 ‘동

네마다 작은도서 만들기’ 등은 민간 주도의 

민 력 사업으로까지 확 된다(이연옥 2005, 

311-321). 2001년 발족한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북스타트 운동’과 함께 ‘희망의 작

은도서  사업’을 시작한다.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2003년 ‘어린이 용도서  건립

원회’ 구성을 통해, ‘기 의 도서 ’ 건립운동을 

주도하고 시민단체 심 도서 운동의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면, 부천지역의 ‘동네마다 작은도

서 만들기’는 지역도서 운동의 가능성 그리

고 지역단  도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제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

은도서 은 마을문고를 비롯한 다양한 도서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의 자발  참여를 기

반으로 등장한 지역공동체 독서문화시설이라 

규정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하지만 작은도서 이 민간 역에만 머문 시

간은 그리 길지 않다. 1992년 ‘종로도서 ’이 산

하 분 에 작은도서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서 작은도서 은 공립의 역으로 일 이 첫발

을 내딛었다. 당시 민간 역에서조차 작은도서

이라는 명칭이 확산되기 이 이다. 작은도서

이 정부 역으로 본격 진입한 것은 2006년이

다. 문화 부가 주요정책과제의 하나로 ‘마을

마다 작은도서 ’ 사업을 선정하고, 같은 해 4월 

국립 앙도서 이 작은도서 진흥 을 신설하

면서 정부주도의 작은도서  확충운동이 시작

되었다. 2009년에는 ｢도서 법｣의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 이 공공도서 의 한 범주로 규정되

면서, 작은도서 에 한 공  지원의 길이 열

렸다. 

시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민간영역

 양서협동조합
노동도서원
주민도서원

기적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

작은도서관
▶

마을문고
▶

정부영역 ▶새마을문고 ▶ (공립) 작은도서관 ▶

관련
법제도
정책

1994 도서관및독서진흥법 
2006 문광부,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사업 선정
2006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신설
2009 도서관법 개정 

<그림 1> 작은도서  발 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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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황

정부의 작은도서 에 한 지원은 작은도서

의 지속  성장에 큰 동력이 되었다. 문화체

육 부 도서 박물 정책기획단(2013, 36)

의 ｢2012년 국 작은도서  운  실태조사 결

과보고서｣에 따르면, 국 작은도서 은 2012

년 기  4,251 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  ｢도서 법｣의 작은도서  설립기 을 충

족하여 정상 으로 운 되고 있는 곳은 3,951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같은 기간 

국가도서 통계시스템(http://libsta.go.kr)을 

통해 국 공공도서 이 828 으로 집계된 것

과 비교할 때, 4.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 으

로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1,628 의 작은도서 이 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국 작은도서 의 42.1%에 달하는 

수치이나,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

ex.go.kr)에 나타난 수도권 인구 비 인 49.4%

에는 미치지 못한다. 

2012년 기  국 작은도서  1  당 평균자

료 5,693권, 열람석 30.3석, 평균 면  111.8㎡

로 ｢도서 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작은도

서 의 시설  장서 기 2)을 크게 넘어서고 있

다. 반면, 작은도서  시설  장서의 법  기

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도 141 으로 집계되었

지자체명
평균자료

(권)

평균열람석

(석)

평균면

(㎡)

작은도서  기 미달 ( ) 설립 유형 ( )

자료 열람석 면 계 공립(%) 사립(%) 체

서울특별시 7,897 27.3 99.0 - 3 26 29 198 (37.9) 324 (62.1) 522

부산 역시 5,564 31.9 106.9 - - 4 4 74 (36.1) 131 (63.9) 205

구 역시 6,194 30.3 109.6 - 1 - 1 34 (22.7) 116 (77.3) 150

인천 역시 6,141 39.6 115.5 - - 1 1 38 (22.5) 131 (77.5) 169

주 역시 3,549 26.2 84.7 1 - - 1 23 (11.1) 185 (88.9) 208

역시 4,827 28.5 92.4 2 1 5 8 18 (10.8) 149 (89.2) 167

울산 역시 4,978 29.6 100.4 1 - - 1 26 (24.3) 81 (75.7) 107

세종특별자치시 5,720 35.0 135.0 - - - 0 2 (100.0) - - 2

경기도 6,165 28.8 111.5 5 4 18 27 170 (18.9) 728 (81.1) 898

강원도 4,287 30.7 131.8 3 - 2 5 29 (18.7) 126 (81.3) 155

충청북도 5,024 30.6 110.4 9 1 4 14 16 (10.1) 143 (89.9) 159

충청남도 4,949 29.9 102.1 1 - 1 2 38 (20.7) 146 (79.3) 184

라북도 6,215 34.1 143.9 1 6 7 14 70 (38.0) 114 (62.0) 184

라남도 4,230 32.1 119.9 1 2 3 6 36 (18.3) 161 (81.7) 197

경상북도 4,917 34.5 136.1 1 - 4 5 63 (34.6) 119 (65.4) 182

경상남도 5,798 30.7 119.3 1 - 11 12 56 (17.0) 274 (83.0) 330

제주도 3,533 35.8 129.9 6 2 3 11 3 ( 2.3) 129 (97.7) 132

평균/계 5,693 30.3 111.8 32 20 89 141 894 (22.6) 3,057 (77.4) 3,951

*출처: 문화체육 부 도서 박물 정책기획단(2013, 34, 36, 47, 54, 58 재구성).

<표 1> 2012년 기  지역별 작은도서  황*

 2) ｢도서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작은도서 의 시설  자료 기 은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천 권 이상, 건물면  

33㎡ 이상이다. 단, 건물면 에 ,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의 면 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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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자료

(권)

평균 열람석

(석)

평균면

(㎡)

지자체/ 

공공도서  지원
상호 차 순회사서 독서문화 로그램

공립 8,791 32.7 153.1  736 (82.3) 278 (31.1) 172 (19.2)  565 (63.2)

사립 4,795 29.6  99.7 1,622 (53.1) 125 ( 4.1) 257 ( 8.4) 1,528 (50.0)

*출처: 문화체육 부 도서 박물 정책기획단(2013, 47, 54, 58, 72-74 재구성).  ** (%)

<표 2> 2012년 설립 유형별 작은도서  황*

다. 141   면  기 에 미달한 곳이 89곳으

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주목할 은 

작은도서  평균 면 이 2010년 181.6㎡, 2011

년 112.2㎡, 2012년 111.8㎡로 지속  감소 경

향을 보인다는 것이다(문화체육 부 도서

박물 정책기획단 2013, iv). 이는 증가 추

이를 보이는 열람석과 조된다. 공간은  

좁아지는데 그 안의 열람석은 증가하는 상

이다. 

한편, 공립작은도서 과 사립작은도서 의 

국  비율은 2010년부터 약 20%  80%로 유지

되고 있다. 앞선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  

국 작은도서 에서 공립작은도서 은 22.6%

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2012년 기  공립작은도서 의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라북도(38.7%)이다. 서울(37.9%), 부

산(36.1%), 경상북도(34.6%)가 뒤를 이었다. 

공립작은도서 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

주도로, 132   불과 3곳만이 공립작은도서

이다. 하지만 공립작은도서 은 상호 차 서

비스, 순회사서 서비스, 독서문화 로그램 제

공 비율 등에서 모두 사립작은도서 을 앞서고 

있다. 평균 자료와 평균 공용면 도 사립작은도

서 의 1.8배와 1.5배에 달한다. 지자체  공공

도서 의 지원을 받는 공립작은도서 이 82.3%

인 것에 비해, 53.1%의 사립도서 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표 2> 참조). 

3.3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

앞서 살펴본 작은도서 의 연 을 통해 작은

도서 이 다양한 도서 운동의 지향과 성과들

을 이어받은 사회운동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 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작은도서 이 

단순한 규모의 측면이 아닌 사회 운동의 맥락에

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김 (2006)은 단순히 작은 규모의 도서 인 

‘작은 도서 ’과 지역공동체로부터의 기능과 역

할을 부여받는 기 으로서의 ‘작은도서 ’을 띄

어쓰기 방식부터 달리하여 구분하면서, 작은도

서 은 시설의 개념이 아님을 주장한다. 우리

말로 ‘작은 도서 ’이라 직역될 수 있는 ‘Small 

Library’가 도시 외곽의 인구 도 지역 이용

자를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 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미국의 사

례와 달리(이진우 2006, 158; 최미순 2006, 84), 

우리의 ‘작은도서 ’은 단순히 작은 규모라는 의

미 이상의 함의를 담고 있다. 

정 태(2006, 222)는 작은도서 을 “민간의 

사립문고  사립도서  활동가들에 의해 조성

된 일종의 도서 운동을 지칭하는 이념형  명

사”로 규정하 다. 작은도서 을 “ 근이 용이

한 생활친화 인 소규모 문화공간”이자 “독서 

 문화 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

가 형성되는 곳”으로 정의한 김소희(20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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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작은도서 은 문고와 같은 시설 개념이 아

닌 운동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

재한(2008, 29-31)은 “작은도서 은 운동이다”

라는 김소희의 언명을 공유한다. 작은도서 을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수요와 공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다른 사회  장

치”로 규정하며, 이를 운  심의 특성을 가진 

운동의 개념으로 보았다. 첫째, 지역 주민이 수

혜자이자 주체로서 시설보다는 운 이 심이 

되는 개념으로, 둘째, 지역 공동체, 지역문화, 지

식의 평등화의 정신을 공유하는 운동의 개념으

로 기존 문고와 차별되는 작은도서 의 특성을 

악한 것이다. 유양근, 박송이(2010, 176) 역시 

작은도서 이 크기  시설 규모가 작다는 의미 

이상의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한다. 지식의 

나눔을 통해 지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사

회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도서 의 기본 이념을 

반 한 용어가 작은도서 이라고 주장한다.

근  서구사회에서 공공도서 이 민주주의 발

의 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같이, 작은도

서 은 민주주의의 성장을 한 운동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윤명희 외(2011, 16)는 ‘규모’ 와 ‘지

원․ 력의 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의에 앞

서 이념  성격으로서의 작은도서 을 “주민자

치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운동

의 장”으로 규정한다. 지역 공공도서  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생  

시민운동이라는 것이다(이정호 2013, 150). 

공사립문고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어린이도서 , 소규모 공공도서  는 분  

등에 이르기까지 시설의 규모, 설립  운  주

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작은도서

의 범주에 포 할 수 있는 것은 작은도서

이 사회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작은도서

은 생활에 한 당면 문제의 해결을 한 

요구형 운동과 주민 일반의 입장을 변하는 

안제시형 운동을 넘어 스스로 지역문화를 가

꾸고 만들어가는 높은 수 의 주민의식과 참여

가 요구되는 주민공동체운동이다(양재한 2008, 

25). 즉, 주민에 의한 주민을 한 주민의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식정보와 문화를 나 고 

만들어가는 공론장의 역할을 지향하는 도서

운동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작은도서  련 법령 분석

작은도서 과 련된 법령은 첫째, 작은도서

의 법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도서 법｣

과 작은도서 의 육성  지원을 명시한 ｢작은

도서  진흥법｣ 등의 일반법, 둘째, 작은도서

의 설치  지원에 한 사항을 담고 있는 ｢주택

건설기  등에 한 규정｣ 등의 각종 규정  규

칙, 셋째, 역  기  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작은도서 의 설립․운 ․지원․진흥 등에 

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크게 구분된다.

작은도서 의 기능, 역할, 기 을 포함한 정의

에 한 법  근거는 ｢도서 법｣에 제시되고 있

다. 행 ｢도서 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작은

도서 을 “공 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독

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

서 ”으로서 “공립 공공도서 의 시설  도서

자료기 에 미달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규정한 작은도서 의 목 인 “지식정보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은 모든 종을 망라

한 도서 의 기본 이념이라는 에서 ｢도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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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타 공공도서 과 차별되는 작은도서 의 두 

가지 특징은 ‘생활권역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시

설  도서 자료기  미달’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근과 이용의 편리성으로 이해되는 

‘생활권역에서의 서비스’는 타 공공도서 과 차

별되는 작은도서 만의 가장 주목되는 특징이

다. 작은도서 이 가지는 최고의 강 이 지역주

민 생활공간에 착된 문화공간으로서의 편의

성과 근성임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반복 으

로 확인되고 있다(정 태 2010; 노동조, 박경숙 

2013, 172; 남  외 2006). ｢작은도서  진흥

법｣이 제1조 법의 목 을 통해 “국민의 지식정

보 근성 제고”와 “생활 친화  도서 문화 향

상”이 작은도서 의 사회  역할임을 밝히고 있

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공립 공공도서 의 시설  도서  자

료기  미달하는 작은도서 ”이란 규정은 1994

년 제정된 ｢도서   독서진흥법｣에 뿌리를 두

고 있다. 당시 ｢도서   독서진흥법｣(법률 제

4746호) 제2조 제2호는 ‘문고’를 “도서 의 일

반 인 목 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  기 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 규정하면서, 문고를 도서 과 차별

되는 개념으로 구분하 다. 하지만, 2006년 

부개정된 ｢도서 법｣(법률 제8029호)은 문고를 

“규정에 따른 도서 의 시설  자료기 에 미

달되는 소규모의 비 리 독서시설”로 규정하면

서도, 이를 공공도서 의 하  범주에 포함시

킨다. 작은도서 이라는 용어는 2009년 ｢도서

법｣(법률 제9528호) 일부개정을 통해 등장한

다. 하지만 그 시설과 자료의 기 은 이  문고

의 것을 그 로 용한다(<표 3> 참조). 1994년 

｢도서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

되었던 문고의 건물면 , 열람석, 자료 기 은 

｢도서   독서진흥법｣ 제2조

(법률 제4746호, 1994.3.24. 제정)

｢도서 법｣ 제2조 

(법률 제8029호, 2006.10.4. 부개정)

｢도서 법｣ 제2조

(법률 제9528호, 2009.3.25. 일부개정) 

2. “문고”라 함은 도서 의 일반 인 

목 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의 기 에 미

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

4. “공공도서 "이라 함은 공 의 정보

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평생교

육을 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립한 도서 이나 공 에게 개방

할 목 으로 민간기   단체가 설립

한 도서 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

은 공공도서 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4. “공공도서 "이라 함은 공 의 정보이용․

문화활동․독서활동  평생교육을 하여 국

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 하는 도서

(이하 “공립 공공도서 "이라 한다) 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개인이 

설립․운 하는 도서 (이하 “사립 공공도서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 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의 시

설  자료기 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 리 독서시설인 문고

가. 공 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독서문

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 의 시

설  도서 자료기 에 미달하는 작은도서

<표 3> ｢도서 법｣에 나타난 작은도서  정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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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도서 법 시행령｣에 고스란히 용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도서 법｣은 부칙 제2항

에 작은도서 에 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법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를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 법｣이 작은도서 의 법  정의와 기

을 제시하고 있다면, 2012년 제정된 ｢작은도

서  진흥법｣(법률 제11316호)은 작은도서

의 운 , 력, 육성, 지원 등에 한 사항을 명

시하고 있다. ｢작은도서  진흥법｣은 작은도서

에 한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 , 재정  지원이 미흡하여 그 기능과 역할

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작은도서

의 설립 주체와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작은도서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친

화  도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안 제

안의 이유로 들고 있다(의안번호 14321). 

｢작은도서  진흥법｣은 제6조 작은도서 의 

운 방향, 제7조 다른 공공도서 과의 력, 제8

조 작은도서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제9조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부, 제10조 작은도서

에 한 후원, 제11조 작은도서 의 해외 보 , 

제12조 작은도서  운 실태 조사, 제13조 작은

도서  련 회 등의 설립․육성에 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앞서 논의한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  개념과 그에 

따른 운 방식을 극 으로 반 하여 제6조 제

1항에 “작은도서 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

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 에 한 행정 , 재정  지원을 가능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부분의 조항

은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는 훈시 조항이다. 

작은도서 의 시설을 규정한 련 통령령과 

장 령으로는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 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일부개정), ｢도

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 에 

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1호, 2013.12.31. 

일부개정), ｢문화 술진흥법 시행령｣ ( 통령령 

제2568호 2014.3.24. 타법개정) 등이 있다. ｢주

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제55조2 제3항 제

3호는 500세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주택단지에 구비되어야 할 시설에 어

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과 함께 작

은도서 을 포함시키고 있다.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 에 한 규칙｣ 

제103조 제3호는 “규모가 은 도서 이나 도

서  분 은 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는 지역 단 로 설

치하고, 보행자 용도로  자 거 용도로와

의 연계를 고려할 것”을 도서  결정 기 의 하

나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 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용을 받는 문화시설의 한 분류

인 도서시설에 문고를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

된 ｢도서 법｣을 반 하지 않아 여 히 ‘문고’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2007년 건설

교통부고시(제2007-422호)로 제정되어 공동주

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을 총 850만원 

이상으로 정하 던 기 은 2013년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745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밖에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09호 2014.3.14. 일부개정) 별표 6의2는 ｢도

서 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  

는 작은도서 이 지정기부  단체 등의 범

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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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역 법령명 내용

시설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500세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 에 한 규칙｣

제103조(도서 의 결정기 ) 도서 의 결정기 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규모가 은 도서 이나 도서 의 분 은 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는 지역단 로 설치하고, 보행자 용도로  자 거 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문화 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3. 도서시설 
   가. 도서 : ｢도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
   나. 문고: ｢도서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5. 교육․체육․문화․ 술의 진흥에 한 사무 나. 도서 ․운동장․ 장․체육 ․박물

․공연장․미술 ․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리 1) 공공도서
․문고의 설립․운

지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정기부 단체 등의 범  
17. 도서 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 된 도서  는 작은도서

<표 4> 작은도서  련 시행령, 규칙, 규정

행령｣ ( 통령령 제25367호 2014.6.3. 일부개

정) 별표 1은 공공도서 과 문고의 설립  운

이 역시․도와 기 단  시․군․자치구

의 장 사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서

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가 작은도서 을 포함한 도서 의 육성과 

지원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표 4> 참조).

5. 작은도서  련 자치 법규 분석

2014년 7월 재 안 행정부 자치법규시스템

(http://elis.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검색되는 작은

도서  련 자치법규는 조례 105건, 조례 시행

규칙 2건, 규정 7건 등 총 114건이다. ‘작은도서

’이라는 키워드로 자치법규시스템에서 110건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16건이 검색되었다. 

116건  ｢서울특별시 도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외하고, ｢무안군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가 2009년 제정 조례와 2012

년 일부개정 조례가 복 검색된 것  최신 조

례만을 채택하여 최종 114건이 남았다. 이 114

건  110건은 자치법규시스템의 검색 결과와 

일치하 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검

색된 4건은 모두 경기도 산하 자치단체가 제정

한 조례 다. 

다음에서는 작은도서  련 자치법규 114건

의 일반 황과 근거로 삼고 있는 상  법령을 

살피고,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 의 정의, 시

설  장서, 운 인력 기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분석 상으로 삼은 114건의 상

세 목록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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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령명 제정연도 개정구분(연도) 연번 법령명 제정연도 개정구분(연도)

1 강원도 작은도서  지원 조례 2010 58 수원시 작은도서  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2 거제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11 59 순천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08 일부개정 (2014)

3 경기도 작은도서  지원 조례 2011 일부개정 (2013) 60 신안군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09

4 경산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61 안산시 작은도서  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5 경상북도 작은도서  진흥에 한 조례 2013 62 안성시 작은도서  운  조례 2014

6 경주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0 63 안양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일부개정 (2012)

7 고성군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09 64 양산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09 부개정 (2013)

8 곡성군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 2013 65 양평군 작은도서  지원 조례 2011 부개정 (2013)

9 공주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부개정 (2013) 66 여수시 작은도서  설치․운   지원에 한 조례 2012

10 명시 작은 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일부개정 (2013) 67 연기군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08 일부개정 (2013)

11 양시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 2012 68 군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09

12 주 역시 산구 작은도서  설치․운   지원에 한 조례 2010 일부개정 (2013) 69 덕군 주문화 술회 주작은도서 열람 출규정 2005

13 주 역시 남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0 부개정 (2013) 70 암군 작은도서   독서문화 진흥에 한 조례 2013

14 주 역시 북구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08 일부개정 (2013) 71 암군 작은도서   독서문화 진흥을 한 조례 시행규칙 2013

15 주 역시 서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09 부개정 (2013) 72 양군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 2010

16 주 역시 작은도서  활성화 지원 조례 2011 73 월군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2

17 구미시 작은도서  설치ㆍ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74 완주군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조례 2011

18 군포시 작은도서  설치ㆍ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75 울산 역시 남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4

19 김해시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 2008 76 울산 역시 북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0 일부개정 (2013)

20 나주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09 일부개정 (2010) 77 울산 역시 울주군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2

21 남양주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 조례 2013 78 울산 역시 작은도서  지원 조례 2011

22 구 역시 달성군 작은도서  설치.운   지원에 한 조례 2014 79 울산 역시 동구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11

23 구 역시 북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2 일부개정 (2014) 80 울산 역시 동구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시행규칙 2011

24 구 역시 서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81 울산 역시 동구 작은도서  운  규정 2009 일부개정 (2011)

25 구 역시 달서구 작은도서  설치․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82 울산 역시 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08 부개정 (2012)

26 구 역시청작은도서  운  규정 2010 일부개정 (2013) 83 울진군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 2011

27 역시 덕구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 2013 84 원주시 시립도서   작은도서  설치․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일부개정 (2013)

28 역시 동구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 2014 85 익산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06 일부개정 (2010)

29 역시 서구 작은도서  설치ㆍ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일부개정 (2013) 86 인천 역시 계양구 작은도서  진흥에 한 조례 2013

30 역시 유성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87 인천 역시 작은도서  진흥에 한 조례 2012

31 역시 작은도서  진흥조례 2012 88 인천 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  지원에 한 조례 2013

32 역시 구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 2013 89 인천 역시동구 작은도서  진흥에 한 조례 2013

33 마산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09 90 인천 역시부평구 작은도서  진흥에 한 조례 2012

34 목포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08 일부개정 (2014) 91 인천 역시연수구 작은도서  진흥에 한 조례 2013

35 무안군 작은 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09 일부개정 (2012) 92 라남도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 2011

36 양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93 라북도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09

37 보령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12 94 주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0 일부개정 (2012)

38 부산 역시 강서구 작은도서  설치․운   지원에 한 조례 2012 95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08

39 부산 역시 남구 작은도서  진흥에 한 조례 2013 96 제천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12

40 부산 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  설치ㆍ운   지원에 한 조례 2012 97 진천군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 2014

41 부산 역시 사하구 작은도서  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98 창원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10

42 부산 역시 서구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12 99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작은도서  운  규정 2010 일부개정 (2013)

43 부산 역시 도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2 100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  지원에 한 조례 2010 일부개정 (2012)

44 부산 역시 구 작은도서  운 에 한 조례 2010 일부개정 (2012) 101 청원군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45 부산 역시 동래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102 청주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46 부안군 작은 도서  설치  운 지원 조례 2013 103 춘천시 작은 도서  지원에 한 조례 2009

47 부천시 작은도서  지원 조례 2012 104 충주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11 일부개정 (2013)

48 사천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10 105 충청북도 작은도서  지원 조례 2011

49 서산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11 106 칠곡군 작은도서  설치․운   지원에 한 조례 2014

5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  육성  지원에 한 조례 2013 107 통 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5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  설치․운   지원에 한 조례 2013 108 주시 작은도서  등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08

52 서울특별시 도 구청사 작은도서  운  규정 2012 109 평창군 작은도서  설치ㆍ운   지원에 한 조례 2012

53 서울특별시 서 문구 공립 작은도서  운  규정 2014 110 포항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0

5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09 111 하남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09

55 서울특별시 은평작은도서  운  규정 2002 일부개정 (2010) 112 홍성군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56 성남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0 113 화성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2011

57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도서  설치  운  조례 2012 114 화순군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2011

<표 5> 작은도서  련 자치법규 목록 (2014년 7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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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 황 

연도별 제정 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최 의 작은도서  련 조례는 2006년 제정된 

｢익산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이나, 조례 제정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부터

다. 2008년 8건, 2009년 12건, 2010년 13건으로 

제정 건수가 차 증가하 고, 2011년 한해에

는 24건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2012년과 2013

년에 각각 17건과 24건이 제정되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작은도서  련 조례의 제정 황을 행정단

별로 구분해보면 <표 7>과 같다. 105건의 조

례  특별시  역시 5건, 도 7건, 시 40건, 

군 21건, 구 32건이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한 8개 특별시  역시 , 서울특별시, 부산

역시, 구 역시를 제외한 5곳이 행정구역을 

아우르는 작은도서  련 조례를 두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 역시는 각각의 ｢도

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안에 별도의 장을 

두어 작은도서 의 진흥과 기능에 해 규정하

고 있다. 반면 구 역시는 작은도서 을 언

한 역 단 의 조례를 두고 있지 않다. 도 

단 에서는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작은도서 의 지원, 진흥, 설치  운

에 한 조례 등을 두고 있다. 단,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표도서  설치  운  등에 한 

조례｣을 통해 도 단 의 작은도서  지원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군․구 단

에서 제정된 조례의  건수는 높지만, 

체 행정단  수와 비교했을 때, 각각의 조례 제

정율은 54%, 24%, 46%에 그치고 있다. 

작은도서  련 조례 등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표 8>과 같다. 조례가 가장 많이 제정된 

단일 지역은 경기도로 14건이다. 하지만, 주

역시를 포함한 라남도와 부산 역시를 포

재정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조례 - - - - 1 - 8 12 13 24 17 24 6 105

시행규칙 - - - - - - - - - 1 - 1 - 2

규정 1 - - 1 - - - 1 2 - 1 - 1 7

계 1 - - 1 1 - 8 13 15 25 18 25 7 114

* 2014년 7월 재

<표 6> 연도별 작은도서  련 자치 법규 제정 황 
(단 : 건)

단 특별시/ 역시(8) 도(9) 시(74) 군(89) 구(69) 계

조례 5 7 40 21 32 105

조례 시행규칙 - - - 1 1 2

규정 1 - 1 1 4 7

계 6 7 41 23 37 114

* (  ) 국 행정단  수

<표 7> 행정단 별 작은도서  련 자치 법규 제정 황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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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 *** 지역 * ** *** 지역 * ** *** 지역 * ** ***

강원도 5 라북도 5 구 역시 4 1 울산 역시 6 1 1

경기도 14 제주특별자치도 1 역시 6 인천 역시 6

경상남도 9 1 충청남도 6 부산 역시 8

경상북도 8 1 충청북도 6 서울특별시 3 3

라남도 12 1 주 역시 5 세종특별자치시 1

* 조례, ** 조례 시행규칙, *** 규정

<표 8> 지역별 작은도서  련 자치 법규 제정 황 
(단 : 건)

함한 경상남도의 조례는 각각 17건으로 동일하

게 집계되어, 작은도서  련 조례를 가장 많

이 제정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명칭에 따라 작은도서  련 자치 법규를 

분류해보면 <표 9>와 같다. 105건의 조례 명칭

에 사용된 키워드로는 운 , 지원, 진흥, 육성, 

설치 등이 있으며, 단수 는 복수의 키워드가 

복합 으로 채택되고 있었다. 단순히 ‘작은도서

 운 에 한 조례’로 명명한 것이 2건이며, 

‘작은도서  지원에 한 조례’, ‘작은도서  활

성화 지원 조례’ 등 지원에 을 둔 조례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원의 상

을 ‘사립 작은도서 ’으로 특정한 조례 2건이 

포함된다. ‘작은도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작은도서  진흥에 한 조례’ 등 진흥을 명칭

의 키워드로 하는 조례는 9건이다. ‘작은도서  

유형 키워드별 구분 자치법규 명칭 건

조 례

(105)

운 작은도서  운 에 한 조례 2

지원

작은 도서  지원[에 한] 조례 7

작은도서  활성화 지원 조례 1

사립 작은도서  지원에 한 조례 2

진흥
작은도서   독서문화 진흥에 한 조례 1

작은도서  진흥[에 한] 조례 8

육성-지원 작은도서  육성  지원에 한 조례 4

설치-운 작은도서  설치 [ ] 운 [에 한] 조례 30

설치-운 -지원
작은도서  설치 [ ] 운  [․] 지원[에 한] 조례 49

시립도서   작은도서  설치․운  지원에 한 조례 1

조례 시행규칙 

(2)

설치-운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시행규칙 1

진흥 작은도서   독서문화 진흥을 한 조례 시행규칙 1

규정

(7)

운

작은도서  운  규정 4

평생교육센터  작은도서  운  규정 1

공립 작은도서  운  규정 1

열람- 출 작은도서  열람  출 규정 1

계 114

<표 9> 명칭에 따른 작은도서  련 자치 법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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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 에 한 조례’와 같이 ‘설치’와 ‘운

’이라는 두 키워드를 명칭에 병렬 으로 사용

한 조례가 30건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지원’이

라는 키워드를 보태어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명칭에 채택한 조례가 총 50건으로 가장 많았

다. 그밖에 ‘육성’과 ‘지원’의 두 키워드를 채택

한 조례가 4건이다. 

조례 명칭에 나타난 각각의 개별 키워드 빈

도를 살펴보면, ‘운 ’ 82회, ‘설치’ 80회, ‘지원’ 

64회, ‘진흥’ 9회, ‘육성’ 4회 순으로 집계되었다. 

개별 키워드 빈도의 압도  차이를 통해 다수

의 조례가 진흥과 육성보다는 설치  운 에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7건의 

규정에는 6건의 운  규정과 1건의 열람  

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작은도서  련 자치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지방자치단

체별로 국․실  행정단 의 명칭이 상이하여, 

가능한 과 단 의 명칭을 기 으로 분야를 나

었고, 과 단 의 구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에 한하여 실 단  는 담당자의 직무명을 따

랐다. 문화체육과, 문화 과, 문화교육과 등 

문화 분야 담당부서가 작은도서  련 자치법

규의 담당 부서로 지정된 경우가 32건으로 가

장 크게 나타난 반면, 도서  담 부서 와 도서

이 직  담당 부서로 지정된 것은 각각 9건과 

14건으로 총 23건에 그쳤다. 이는 도서  련 

업무가 담 부서로 분리되지 않고, 문화 행정 

분야의 하  단 로 속해 있는 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획 분야 

19건, 평생교육 분야 10건, 교육 분야 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법규시스템과 국가법령정

보시스템 모두에서 담당 부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13건이었다.

분야 건 부서

교육 9
교육도서 과

교육문화과

교육복지과

교육지원과(4)

교육체육과(2)

평생교육 10
평생교육과(4)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2)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원

기획 19
기획감사실 (8)

기회 리실

기획담당

기획실

기획 산실(3)

기획조정실(2)

기획홍보실(2)

정책기획담당

도서  행정 9 도서 과(3) (문 )도서 사업소(2) 도서 운 과(3) 도서 지원과

도서 14
도서 (3)

구립도서

시립도서 (7)

평생학습도서

앙도서 (2)

문화 32
문화공보과

문화 과(7)

문화 정책실

문화교육과

문화 술과(10)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과(9)

문화체육 과

기타 8
삶의질정책과

새마을문화과

시민 사과

시설 리사업소

재정법무담당

략사업과

정책사업과

총무과

미지정 13  ―

계 114

* (  )은 빈도수. 빈도가 1회인 경우는 별도 표기를 생략함.

<표 10> 작은도서  련 자치 법규의 담당 부서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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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근거 법령

부분의 조례는 공히 제1조에 조례의 목

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  법령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분석한 105건의 작은도서  

련 조례는 각기 ｢도서 법｣, ｢작은도서  진흥

법｣, ｢독서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등을 단

수 는 복수로 조합하여 근거법령으로 제시하

고 있다(<표 11> 참조). 

조례의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

은 18건을 제외한 87건  28.7%에 달하는 25

건의 조례가 ｢도서 법｣ 제4조, 제27조, 제44

조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상  법령을 명시

하고 있다. 제4조는 도서  발 에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제27조는 공사립 

공공도서 의 설립과 육성을, 제44조는 지식정

보취약계층을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도

서  서비스 지원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개별 조항으로 보았을 때의 출  빈도는 제

4조 36건, 제27조 32건, 제44조 31건으로 집계

되었다. 다음으로는 구체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도서 법｣과 ｢작은도서  진흥법｣을 한 

묶음의 근거 법령으로 제시한 조례가 1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용된 ｢도서 법｣ 제31조와 

제32조는 사립공공도서 의 등록  폐 과 지

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도서  진흥법｣ 

제3조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는 각각 작은

도서 과 독서문화진흥을 한 국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와 ｢무

안군 작은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는 

주민 복지 증진을 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

정한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12> 참조).

5.3 정의

부분의 조례는 제2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105건의 조례에

서 밝히고 있는 작은도서 의 정의에서 키워드

를 추출하여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 의 기능

과 역할 그리고 타 공공도서 과 구별되는 특

법령명  조항 건 법령명  조항 건

｢도서 법｣ 12 ｢도서 법｣ 제2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44조 1

｢도서 법｣ 제4조 1
｢도서 법｣ 제2조 제4호 가목, ｢작은도서 진흥법｣ 제5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1

｢도서 법｣ 제4조, 제27조 1 ｢도서 법｣, ｢작은도서 진흥법｣ 18

｢도서 법｣ 제4조, 제32조 1 ｢작은도서 진흥법｣ 10

｢도서 법｣ 제4조, 제44조 3 ｢작은도서 진흥법｣ 제3조 6

｢도서 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25 ｢작은도서 진흥법｣ 제3조, 제5조 제2항 1

｢도서 법｣ 제4조, 제27조 제2항, 제44조 3 ｢지방자치법｣ 제144조 2

｢도서 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작은도서 진흥법｣
2 근거 법령 미제시 18

계 105

<표 11> 작은도서  련 조례의 근거 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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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법

제2조

4. “공공도서 "이라 함은 공 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평생교육을 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 하는 도서 (이하 “공립 공공도서 "이라 한다) 는 법인(｢민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개인이 설립․운 하는 

도서 (이하 “사립 공공도서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 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 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 의 시설  도서 자료기 에 미달하는 작은도

서

제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의 발 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 을 설립․육성하여

야 한다. ② 구든지 사립 공공도서 을 설립․운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 은 “도서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

① 구든지 사립 공공도서 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 자료 

 사서 등에 한 기 을 갖추고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 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 을 폐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 의 균형 있는 발 과 

효율  운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 의 조성  운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등 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부할 수 있다. 

제44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한 도서 자료

의 확충, 제공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한 도서  

편의시설의 확충과 문인력의 양성에 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하여 도서 이 추진하

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부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 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작재산권자에게 지 하여야 하는 보상 에 하여 산의 범 에서 

그 부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작은도서  

진흥법

제3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 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행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는 개인은 작은도서 을 설치․운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는 개인이 설치․운 하고자 하거나 운  인 

작은도서 에 하여 산의 범 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리에 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표 12> 작은도서  련 조례가 근거한 상  법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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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간  치 (79)

근 용이 (49)

생활권역 (7)

생활권에서 근성 용이 (1)

생활공간 인  (3)

생활공간 가까운 곳 (19)

생활친화 시설 (53)

생활문화 공간 (2)

생활친화  문화 공간 (4)

생활친화  문화 기반 시설 (32)

생활친화  독서문화 기반 시설 (14)

독서문화 기반 시설 (1)

소규모 (27)
소규모 도서  (1)

소규모 독서문화 기반 시설 (7)

규모가 작은 도서  (1)

공공도서 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  (18)

이용자 (20) 이용자 심 도서  (20)

기능  역할 (74)

서비스

지식정보  독서문화 서비스 (11)

지식정보  문화 서비스 (3)

지식정보  생활 문화 서비스 (15)

지식정보 생활 서비스 (1)

지식정보 근성  독서문화 향상 (2)

로그램 어린이 독서교육  방과 후 로그램 (2) 독서  문화 로그램 (9)

공동체 문화사랑방 역할 (10)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 (9)

평생교육/학습 평생교육 (1) 평생학습 (11)

* (  )은 빈도수

<표 13>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 의 정의

성을 분석해보았다. 추출한 키워드는 작은도서

의 공간  치, 생활친화 시설, 소규모, 이

용자, 그리고 기능과 역할이라는 5가지 내용 

역으로 구분하 다(<표 13> 참조). 

첫째,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역은 공간  

치에 한 키워드들이었다. ‘ 근 용이’가 압

도  빈도로 나타났고, 유사한 맥락으로 ‘생활공

간 가까운 곳’, ‘생활권역’, ‘생활공간 인 ’, ‘생활

권에서 근성 용이’ 등이 작은도서 을 특징짓

는 표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생활친화  

문화 는 독서문화를 한 공간 는 시설로서 

작은도서 을 규정하는 키워드가 근성에 한 

키워드 다음의 빈도를 보 다. ‘생활친화  문화 

기반 시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생활친화

 독서문화 기반 시설’, ‘생활친화  문화 공간’, 

‘생활문화 공간’, ‘독서문화 기반 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셋째는 규모에 한 키워드들로 ‘공공도

서 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 ’과 함께, ‘소규모’ 

는 ‘규모’라는 단어를 포함한 표 들이 나타났

다. 그 외 ‘이용자 심 도서 ’이 높은 빈도의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상의 키워드들을 종

합하면 작은도서 은 ‘ 근이 용이한 생활친화

 문화 기반 시설로서 규모가 작은 이용자 심

의 도서 ’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작은도서 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로는 ‘지식

정보  생활 문화 서비스’의 제공, ‘독서  문

화 로그램’의 수행,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 

그리고 ‘평생학습 는 평생교육’ 등이 나타났

다. 지식정보  독서문화 서비스와 로그램

의 제공, 평생학습의 제공 등이 모든 공공도서

의 기본 역할이라는 에서 작은도서  역시 

공공도서 의 동일한 사회  책무을 부여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

서 작은도서 만의 특징을 들자면 지역사회의 

문화사랑방으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 한 역

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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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분의 조례가 ‘작은도서 ’를 공립 

 사립작은도서 을 포 하는 개념으로 명시

하거나 이에 한 구분을 언 하고 있지 않다. 

부분의 조례는 공간  치, 규모, 기능  

역할에 있어 공립과 사립 간의 차이를 두고 있

지 않다. 반면, 15건의 조례는 ‘민간운 ’ 는 

‘사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례의 용 

상이 사립작은도서 에 한정됨을 밝히고 있다. 

이  인천 역시 남구와 천안시 등이 제정한 2

건의 조례는 명칭 자체를 ‘사립작은도서  지

원에 한 조례’로 하고 있고, 나머지 13건은 각 

조례의 제2조에서 ‘민간운 ’ 시설임을 명시하

고 있다. 

5.4 시설  장서 기

연구 상 105건의 조례  19건은 작은도서

의 시설  장서 기 을 언 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86건  ｢도서 법 시행령｣ 별표 1에 제

시한 작은도서 의 시설  장서 기 보다 높은 

기 을 제시하고 있는 조례가 23건, ｢도서 법 

시행령｣ 별표 1의 기 을 용한 조례가 61건이

다. 하지만 법의 기 을 그 로 용한 조례는 

61건  단 9건뿐이다. 나머지 52건은 법의 기

을 용하면서도 부가  규정을 두고 있다. 

‘연간 5%부터 10%까지의 신규자료 구비’, ‘어

린이를 비롯한  연령을 고려한 장서 구비’, ‘연

령․주제 고려한 균형 있는 장서 구성’, ‘유아와 

동반자를 한 열람 공간’, ‘이용자의 보건․

생 고려한 환기․일조․채 이 잘 되는 구조’, 

‘화재․재해를 비한 시설’, ‘소음차단 시설’, ‘지

역공동체 역할을 한 모임 공간 마련’ 등 다수

의 부가  규정이 21가지 유형으로 조합되어 조

례에 추가되어 있다(<표 14> 참조). 

규정 건

시설․장서 기  련 규정 없음 19

｢도서 법｣보다 높은 기

장서: 2천권 이상, 3천권 이상

23열람석: 10석 이상. 15석 이상, 20석 이상

면 : 35, 49.5, 65, 66, 67, 70, 80, 82. 85㎡ 이상 

｢도서 법｣ 기 과 동일

｢도서 법｣ 기  그 로 용 9

61｢도서 법｣ 기  용하면서 

부가 규정 추가

매년 [5% / 10%/] 이상의 신규자료 구비

52

어린이를 비롯한  연령을 고려한 장서 구비

연령․주제 고려한 균형있는 장서 구성

유아와 동반자를 한 열람 공간

이용자의 보건․ 생 고려한 환기․일조․채 이 

잘 되는 구조

화재․재해를 비한 시설

소음차단 시설

지역공동체 역할을 한 모임공간 마련

｢도서 법｣ 기 보다 낮은 기 1

국립 앙도서  시설 설치기  용 1

계 105

<표 14>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  시설  장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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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5건의 조례  13건은 ‘공공기  내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 은 외로 한다’(5건),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할 때에는 외로 한

다’(6건), ‘지역여건상 해당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건) 등의 

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외 규정을 둔 13건

의 조례  9건은 법보다 높은 기 을 용하고 

있는 조례 다. 외 규정으로 인해 조례 상의 높

은 시설  장서 기 이 무색해지는 목이다.

반면, 법의 기 보다 낮은 기 을 정한 경우

는 단 1건이다. ｢울진군 작은도서  설치  운

 조례｣는 1천권 이상의 장서 구비, 5석 이상

의 열람석 설치, 최소 연면  33㎡ 이상의 공용

시설을 작은도서 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이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기 으로 한 것보다 

낮은 기 이다. 그 외 ｢신안군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는 시설을 국립 앙

도서  시설설치 기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구체 으로 국립 앙도서 의 어떤 기

이 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5.5 운 인력의 자격요건

연구 상 105건의 조례  30건은 운 인력 

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나머지 85건  

26건은 운 인력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언 하

고 있을 뿐, 세부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표 15> 참조). 조례는 작은도서 의 운 인

력을 장, 리자, 운 자, 직원 등으로 호칭하

며, ‘사서자격증 소지자’, ‘독서  유아교육 

련 자격증 소지자’, ‘도서  련 로그램 수료

자’, ‘아동, 청소년, 다문화 련 자격증 소지자’ 

등의 다양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 으

로는 사서 외에 교원,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

담사, 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자, 독서치료

사, 보육교사, 소년지도자, 평생교육사, 학습지

규정 건

운 인력 련 규정 미비 30

운 인력 
련 규정 
채택

세부 자격 요건 
명시하지 않음

지역사회발 을 해 사정신이 투철한 자

26

85

작은도서 운 원장 겸직

명 직

세부 자격
요건 명시

필요 자격 
 교육

사서자격증 소지자

49

독서  유아교육 련 자격증 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교원,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련 자격증 소지자) 

도서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  련 로그램 일정 기간 수료자

아동, 청소년, 다문화 련 자격증 소지자(청소년지도자, 보육교사, 다문화지
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기타

1년 이상 도서  운  경험이 있는 자

도서  련 [경험/식견/학식]이 풍부한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리자 직무에 합하다고 단한 자

지역사회발 을 해 사정신이 투철한 자

사회 으로 부도덕한 자는 제외한다

계 105

<표 15>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  운 인력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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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등이 작은도서  운 인력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수의 조례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우선 선발)” 

등의 표 으로 사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작은도서

의 운 인력에게 사서 자격증을 필수 으로 요

구하는 조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오히려 “지방자

치단체장이 리자 직무에 합하다고 단한 

자” 는 “도서  련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모호한 표 을 자격 요건과 함께 두고 있다. 더

구나, 세부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조례 26

건  11건과 세부자격 요건을 명시한 조례 2건, 

총 13건의 조례가 “지역사회 발 을 해 사 

정신이 투철한 자”를 장 는 운 자의 요건

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의 문성과 합성 

신 사 정신이 작은도서  운 의 우선 조건

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6. 작은도서  련 법제도의 과제

이상의 작은도서  련 법령과 조례의 분석

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제도의 과제를 시설 

 자료 기 , 운  인력, 지원과 리의 세 가

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작은도서  시설  자료의 법  기

은 그 논리  정합성을 되찾고 실을 반 하는 

수 으로 바 어야 한다. 문고의 한계를 넘어 

진일보한 도서 운동을 지향하는 작은도서 의 

의의가 무색하게, 작은도서 에 다시 문고의 법

 기 을 용하고 있는 실은 법령 상의 형

용모순으로 귀결되고 있다. 작은도서 을 정의

한 ｢도서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는 ‘도서 ’

이라는 단어가 세 차례 등장하지만, 서로 모순

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령의 문장 구조를 분

석해보면 도서  에서 도서 의 기 에 미달

한 것을 도서 이라 부르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법이 정한 도서 의 시설과 자료기 을 충

족하지 못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

히 이를 도서 으로 부르며, 공공도서 의 한 범

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작은도서 을 법  용어

로 등장시킨 2009년 ｢도서 법｣의 개정은 “이 

법에 따른 도서 이 아니면 ‘도서 ’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유사명칭의 

사용 지’ 조항 삭제와 동시에, 부칙을 통해 문

고의 작은도서  명칭 사용을 허용하 다. 그

게 문고는 작은도서 이 되었다.

행 ｢도서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작은

도서 의 시설  자료 기 은 공공도서  최  

기 3)의 건물면  8분의 1, 열람석 10분의 1, 

자료 3분의 1 수 이다. 작은도서  역시 법이 

정한 공공도서 의 하나지만 그 시설과 자료의 

기 은 공공도서 의 가장 낮은 기 으로부터

도 멀고 먼 곳에 자리잡고 있다. 문고에서 한 발

짝도 나가지 못한 이 기 은 작은도서  개념의 

도입 기에 작은도서 을 공공도서 과 문고 

사이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도서 으로 기 했

던 여러 문가의 기 와  동떨어진 것이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 의 ‘작은’은 단순

 3) ｢도서 법｣ 시행령 별표 1은 공립공공도서 의 가장 낮은 시설  자료 기 을 사 상 인구 2만명 미만, 건물

면  264㎡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기본장서 3천 권 이상, 연간증서 3백 권 이상으로 정하고, 사립 공공도서 도 

이 기 을 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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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작다는 의미보다 포  함의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시설과 자료의 법  기 의 측면에

서 ‘작은’은 ‘small’이라는 뜻일 뿐이다. 단순히 

작다는 뜻으로 환원된다. 앞서 조례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작은도서  정의의 첫 번째 키워

드는 ‘ 근 용이’, 두 번째 키워드는 ‘생활친화’

다. 근이 편리한 생활권역의 시설이다보니 

규모가 작은 것이다. 규모가 작은 자체가 미덕

은 아니다.

행 ｢도서 법｣의 기 은 실조차 쫓아가

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2012년 기  국 

작은도서 의 평균 시설  자료는 법  기

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평균 자료 수는 공공도

서 의 최  기 을 과하 고, 공용면 과 열

람석 수는 반 수 으로 올라서 있다. 법  기

을 총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국 작은도서

의 3.3%에 해당되는 141개 에 불과하다. 시

설  장서의 기 은 이미 법  기 을 충족하

고 있는 다수 작은도서 을 심으로 실화

되어야 한다. 앞서 논하 듯이 지난 3년간 작은

도서 의 평균 면 이 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이가 우려된다 해도, 법

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2010년 비 60% 수

으로 축소된 2012년의 평균면  111.8㎡는 아

직도 법  기 의 3배 규모이기 때문이다. 법의 

기 이 작은도서 의 하향평 화를 합리화시

키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이미 다수의 조례가 

｢도서 법｣의 기 보다 높은 기 을 제시하거

나, 법 기 을 용하더라도 작은도서 의 특

성을 고려한 부가 규정을 두고 있음을 주목하

여야 한다. 법이 조례에게 배워야 할 차례다.

둘째, 문성을 지닌 운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작은도서 은 사서 없는 도서 이다.4) ｢도

서 법｣으로부터 105건에 달하는 조례에 이르기

까지 작은도서 에 사서 배치를 의무화한 법령

은 단 하나도 없다. 사서의 배치가 작은도서

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서 

없는 작은도서 에 제 기능과 역할을 기 하는 

것은 난망하다. 문 인력의 배치는 기 의 

문성 확보를 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립작은도서 뿐만 아니라 공

립작은도서 까지를 포 하고 있는 다수의 

조례는 장과 운 자에게 도서  운 의 문

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원 사자 심의 운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작은도서 은 문화기 이자 교육기 이기에 

앞서 도서 이다. 하지만 다수의 작은도서  

련 조례는 독서치료, 평생교육, 유아교육, 청

소년 상담 등의 문가를 도서 의 업 트

가 아닌 운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는 이러한 문 역의 자격증이 없어도 상 없

다. 단기간의 로그램만 이수하면 된다. 그도 

아니라면 지역사회에 한 투철한 사정신만 

갖추면 된다. 구나 도서 의 장이자 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정상  상황이라 말할 

수는 없다. 도서 을 도서 답게 만드는 일은 

문 인력의 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문 인력의 확보를 작은도서  설립 기 의 하

나로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당장의 실행이 

어렵다면, 유 기간을 둘 수도 있다. 모든 작은

도서 에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립작은도

서 에 우선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마

 4) 2012년 기  국 작은도서 에서 사서자격을 가진 직원은 1개  당 0.2명이다(문화체육 부 도서 박물 정

책기획단 201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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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가능하다면, 순회사서 서비스 확  실시 

등의 안을 극 으로 모색해야 한다. 

셋째, 지원과 력, 리와 감독의 강화가 시

하다. 앞서 조례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작은

도서 은 공공도서 의 기본 기능과 역할을 고

스란히 부여받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까지를 지고 있다. 작은도서

이 규모로는 작을지언정 담아내야 할 기능과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공공도서  기

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자료, 인력에 공공도

서 의 온 한 기능과 역할을 기 할 수 있는 

것인가 되묻게 된다. 온 한 기능과 역할을 기

한다면 온 한 재정 , 제도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립작은도서 은 작은도서 의 다

수를 차지하면서도 여 히 정부지원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 아직도 반 가까운 사립작은

도서 은 공공의 지원과 리의 역 밖에서 

운 되고 있다. 이들을 공공도서 의 분  역

할을 하는 공립작은도서 과 같은 수 으로 지

원하고 리, 감독할 수는 없다. 지원과 력은 

공공도서 의 력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  활

동을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편익을 인식하

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

로 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을 핑계로 간섭

하여서도 아니 되며, 자율을 핑계로 리, 감독

의 사각으로 방치되어서도 아니 된다. 

7. 맺는 

작은도서 은 도서 이다. 마을공동체를 형

성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이 에 도서 의 기본  기능

과 역할에 충실해야 할 공공도서 이다. 이것

이 우리가 작은도서 을 마을사랑방이나 지역

공부방이라 부르지 않고 도서 이라 고집하여 

부르는 이유다. 도서 으로의 기본을 충족하고 

성실히 유지해나가지 않는 시설이라면 차라리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합당하다. 

도서 다운 도서 이 되는 것, 작은도서 의 

첫 번째 임무다. 작은도서  련 법령과 조례

는 이를 한 공  약속이다. 약속은 바르게 설

정되어져야 하고, 정확히 실행되어야 한다. 하

지만 작은도서 의 설립, 운 , 리 반에 직

 향을 미치는 법령과 조례에는 잘못된 약

속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약속들이 수북하다. 

다수 조례는 담 부서가 아닌 단 에 의해 

리되고 있고, 실을 반 하지 못하는 시설 

 장서의 낮은 기 은 외 규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 문가에 의한 운 은 투철한 사정

신을 앞세워 오히려 장려되고 있다. 정부와 자

치단체의 지원 약속은 힘없는 임의조항과 훈시

조항 속에 갇  있다. 

이제는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작은도서

을 담할 부서를 만들고, 시설과 장서 기 을 

외 규정 없이 바로잡아야 하며, 문 인력 확

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비

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작

은도서  련 법령과 조례에 한 논의가 

실한 것은, 그것이 작은도서 을 도서 답게 만

드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작은

도서  련 법령과 조례에 한 학술  그리

고 실천  논의의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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